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 

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운용전환일 이후) 신한K리츠인프라공모

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

신탁[재간접형](운용전환일 이후)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

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04월 1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4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22년 05년 18일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설정일: 2022년05월23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

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

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

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
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

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
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

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금융투자협

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부동산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9.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
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
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10.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
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목표기준가격(누적기준가격 기준으로 1,070원 수준)에 도달한 날부터 
터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을 매도하고 운용전환일(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



 

 

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0영업일)에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주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선취판매수
수수료(종류A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의1.0% 이내 및 종류A-e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의
0.5% 이내에서 판매사별로 차등 부과 가능)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
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달성한 누적운용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원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
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
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
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
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
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
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및 해당 국가(투자자
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
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 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4.15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DT405]  

 

신한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

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전환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원본 손실 위험, 시장 위험,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위험,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유동성 위험, 부동산 집중투자위

험,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운용전환일 이후)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

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

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전환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 및 채

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상장부동

산투자회사 포함)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 IPO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자산 간 탄력적인 자산배분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수익률과 안정적

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① 국내상장리츠(REITs)* 운용전략: 성장형 리츠와 고배당 리츠의 균형투자로 투자수익률과 고배당수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요약 정보 



 

 

-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개선이 가능한 종목 위주 보유: 장기수익률을 우량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용사 역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종목 선정, 우량 자산 편입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구체적 역량 및 자산매각시 주주환

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포트폴리오 평균 시가배당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개별종목의 이례적 주가 급등락시 편입 비중의 리밸런싱 

전략 예정  

- 시가배당율, 저평가성, 비유동성 조건을 판단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 

② 국내상장인프라* 운용전략: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에 간접투자 함으로써 고배당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시가배당율, 사업안정성, 추가적인 투자기회 분석으로 분산투자효과 추구 

 

③ 공모주 운용전략: 예상시가총액, 공모금액, 상장Peer와 펀더멘털 비교를 통한 valuation 감안하여 선별적 참

여하며 상장 이후 빠른 수익 확정을 추구합니다.  

 

④ 국내상장리츠/국내상장인프라펀드/공모주 투자에 대한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 하기의 자산배분 기준을 고려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특히 회사가 공시를 하거나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투자매력도를 재평가하여 투자비중 조정 등 자산배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산배분 기준 

∙ 자산별 매크로변수(금리, 물가, 부동산시황, 고배당 및 가치주에 대한 수급전망 등) 고려 

∙ 각 종목의 개별요인(PEER대비 상대적 배당수익률 수준, 향후 추가편입할 자산의 가치와 시점, 유상증자 스

케쥴 등)의 의미있는 변화 감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임대수익 및 자산 가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상업

용 오피스, 아파트 및 주택, 산업용 공장, 물류, 호텔 등등)에 투자하는 회사. 

*인프라: 물류 (공항, 도로, 항만, 항공), 에너지 (저장 및 수송, 서비스 등), 유틸리티 등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본

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 

 

※ 전환조건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종류 A1 수익증권기준으로 누적기준가격이 1,070원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환매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목의 수익증권

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전환조건을 계산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가.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나. 종류 C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s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다. 종류 C-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A-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라. 종류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 누적기준가격은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른 결산이 있을 경우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 운용전환일 : 전환조건을 달성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0영업일을 말합니다. 

전환 전 전환 전환 후 

전환조건 달성 전까지 국

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전환조건 달성 후 10영업일 이

내에 채권형으로 전환 (※주식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

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최초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

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

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

으로 운용 

의 유무상증자 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하거나 거

래가 재개 될때까지 주식을 보

유할 수 있음) 

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운용전환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상환. 다만, 주

식의 거래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신탁계약기간 

내에 해당 종목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한

다. 

※ 전환목표수익률은 펀드의 상환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목표수익률 달성 이후 보유 부동산관련자

산을 매도하고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목표수익률 이하로 하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형으로 전환

된 이후에도 금리변동 및 보유 채권의 신용위험 발생시 손실이 발생하여 전환목표수익률 이하로 하회 할 수 있습

니다. 

※ 종류별 수익증권의 상환수익률은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없음 

-이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특정

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운용전환일 이후]증권형(채권),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

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기간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4년 5년 

총보수 
판매

보수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A1) 

납입금

액의

1.00% 

이내 

운용전

환일  

이전 

1.045 
0.50

0 
2.3800 1.4457 

                

243  

                

386  

       

529  

       

671  

       

813  

없음 

운용전

환일  

이후 

0.290 
0.15

0 
0.310 0.6907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C1) 

없음 

운용전

환일  

이전 

1.395 
0.85

0 
1.4000 1.7958 

                

180  

                

359  

       

536  

       

713  

       

888  운용전

환일  

이후 

0.590 
0.45

0 
0.390 0.9908 

수수료

선취-

온라인

(A-e) 

납입금

액의

0.50%  

이내 

운용전

환일  

이전 

0.795 
0.25

0 
0.8000 1.1957 

                

169  

                

289  

       

408  

       

527  

       

646  



 

 

없음 

운용전

환일  

이후 

0.215 
0.07

5 
0.320 0.6157 

수수료

미징구

-온라

인(C-

e) 

없음 

운용전

환일  

이전 

0.970 
0.42

5 
1.8100 1.3708 

                

137  

                

275  

       

411  

       

548  

       

684  운용전

환일  

이후 

0.365 
0.22

5 
0.300 0.765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운용전환일까지의 누적수익률을 7.0%, 운용전환일 이후 1.5% 및 신탁계약기간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6.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

기 종류 C1의 경우 이연판매보수 적용으로 매년 판매회사 보수가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한 총비용입니다.  

(주2)  종류 A1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398%](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

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7)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

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리서치팀에서 담당하며, ‘ 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리서치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

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

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 위험 증권 등 

가격변동위

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

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부동산집중

투자위험 

자연재해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서 자산에 손상이 생길 경우 REITs의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투자하므로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장된 부동

산/인프라 집

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

동위험 

부동산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

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이자율변동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

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

산/인프라 집

합투자기구 

등의 유동성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

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

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

정에서 발생

하는 손실위

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전환 기준가격 이상을 도달 할 경우 운용전환일까지 부동산 및 인프라 관

련 자산과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나 투자한 개별 리츠의 거래량 감소, 주식의 거래정지, 거래

소의 휴장,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증권을 매도

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전환일 이후에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위험

이 있으며, 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가. 15시30분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나. 15시 30분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운용전환일 이후) 

가.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집(판매)기간 

2022년05월18일부터 2022년

05월23일까지(설정일: 2022년 

05월23일)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4월 22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

간이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 개

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

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2년 

10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10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

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2년10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10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

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DT40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DT406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DT4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DT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DT4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DT4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형(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증권형(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모집가능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2022년 05월18일부터 2022년05월23일까지(설정일: 2022년05월23일) 

(2)모집장소 : 판매회사 등 본·지점 
주1)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및 환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DT40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DT406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DT4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DT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DT4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DT4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22.05.23 최초 설정 

2025.06.12 위험등급 기준 및 등급 변경(투자대상→변동성, 2등급→3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②다만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상환 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 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이

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거래정지 등 투자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

여 ②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①의 계약기간 내에 해당 종목의 거

래가 재개되어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합니다. 

* 전환 : 전환조건 달성시 10영업일 이내에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을 매도 후 채권형으로 투자 대상 및 한도를 조정하여 운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조건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종류 A1 수익증권기준으로 누적기준가격이 1,070원 이상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기준가격이라 함은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른 결산이 있을 경우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

을 말합니다. 

다만,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환매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전환조건 계산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가.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나. 종류 C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s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다. 종류 C-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A-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라. 종류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 운용전환일 : 전환조건을  달성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0영업일을 말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상기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내용 중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별 수익증권의 상환수익률은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5.05.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부동산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영훈 

1982 책임운용역 14개 
2,664억

원 
2.25% 4.73% 1.45% 3.88% 

14년 1

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07.10∼10.05) 

- L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0.06∼12.10) 

- 트리니티 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12.10∼15.01) 

-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5.02∼18.05) 

- 아스트라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8.06∼20.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08∼21.01) 

-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21.01∼현재) 

이유정 

1974 부책임운용역 13개 
2,662억

원 
2.25% 4.73% 1.45% 3.88% 

9년 1개

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 학사/인간공학 석사 전공 

- C-TRI바이오텍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99.03-00.03) 

- 이스타투자자문 주식운용팀 애널리스트/운용역(00.04-06.11) 

- 포웰투자자문 자산운용팀 애널리스트(06.12-07.06)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1팀(07.07-08.06)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리서치팀(08.06-21.01) 

- 신한자산운용 주식리서치팀 (21.01-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리서치팀에서 담당하며, ‘ 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리서치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

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 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2025.05.31 현재) :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부동산형(재간접형)[운용전환일 이후]증권형(채권), 개방형(중도환매가능),단위형, 

종류형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A1)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종류A-e)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C1)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C-e)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C-s) 

(운용전환일 이후)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업자의 계열금융회사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

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

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

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10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

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

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장 리츠 및 인프라펀드로 임대 및 운용수익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 배당수익 및 보

유자산의 매매차익 혹은 주가상승에 따른 Capital gain을 확보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상장 리츠 지원책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리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유의미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선정기준은 시가배당율, 주가의 저평가성, 비유동성 조건 및 사업안정성 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

별하여 투자합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 크거나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종

목들을 전략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며, 장기수익률을 우량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용사의 역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

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다만, 법제229조에 따

른 부동산 관련 집합투

자증권에의 투자는 투

자신탁자산총액의 60% 

초과로 하며, 운용전환

일 이후에는 0%로 한

다.)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

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

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② 주식 

40% 이하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

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0%로 한다.)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

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 이하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

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60% 이상으로 한

다.)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

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

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및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국

채, 통안채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이하 “채권” 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

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

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

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어음 등”이

라 한다 

⑥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⑦ 
환매조건부의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단기대출 및 금

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

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운용전환완료일 이전 10영업일 

 

주1)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

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상기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유무상증자 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하거나 거래가 재개 

되는 경우 즉시 매도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

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 

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

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

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

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 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 

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

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 

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

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

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

목을 적용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

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

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

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

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

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 

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

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의 

매도, 증권의 차입, 동일종목 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

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관련 정보는 제2부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국내 상장된 리츠 및 인프라펀드의 경우, 한국리츠협회

(http://kareit.or.kr ) 와 아래 표에 기재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제182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내역은 2022년 0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투자 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04.05 기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상장부동산투자회사 



 

 

포함)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 IPO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자산 간 탄력적인 자산배분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수익률과 안정적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① 국내상장리츠(REITs)* 운용전략 : 성장형 리츠와 고배당 리츠의 균형투자로 투자수익률과 고배당수익을 함께 추구합니

다. 

-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개선이 가능한 종목 위주 보유: 장기수익률을 우량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용사 역량을 최우선 기

준으로 종목 선정, 우량 자산 편입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구체적 역량 및 자산매각시 주주환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포트폴리오 평균 시가배당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개별종목의 이례적 주가 급등락시 편입 비중의 리밸런싱 전략 예정  

- 시가배당율, 저평가성, 비유동성 조건*을 판단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 

(*비유동성 조건: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120일 평균거래금액 3억 미만) 

 

 

② 국내상장인프라* 운용전략 :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에 간접투자 함으로써 고배당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시가배당율, 사업안정성, 추가적인 투자기회 분석으로 분산투자효과 추구 

 

③ 공모주 운용전략 : 예상시가총액, 공모금액, 상장Peer와 펀더멘털 비교를 통한 valuation 감안하여 선별적 참여하며 상

장 이후 빠른 수익 확정을 추구합니다.  

 



 

 

 
 

 

④ 국내상장리츠/국내상장인프라펀드/공모주 투자에 대한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 하기의 자산배분 기준을 고려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특히 회사가 공시를 하거나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투

자매력도를 재평가하여 투자비중 조정 등 자산배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산배분 기준 

∙ 자산별 매크로변수(금리, 물가, 부동산시황, 고배당 및 가치주에 대한 수급전망 등) 고려 

∙ 각 종목의 개별요인(PEER대비 상대적 배당수익률 수준, 향후 추가편입할 자산의 가치와 시점, 유상증자 스케쥴 등)의 

의미있는 변화 감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임대수익 및 자산 가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상업용 오피스, 

아파트 및 주택, 산업용 공장, 물류, 호텔 등등)에 투자하는 회사. 

*인프라: 물류 (공항, 도로, 항만, 항공), 에너지 (저장 및 수송, 서비스 등), 유틸리티 등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본시장법 제

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 

 

⑤ 채권형으로 운용전환 이후에는 1년 미만 단기 채권ETF 위주로 운용하며 유동성 관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채권형 전환 및 조기 상환 추구 >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사전에 설정한 전환조건 달성시 10영업일 이내에 부동산 관련 자산등을 매도 후  채

권형 펀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운용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기상환 및 신탁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증권(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2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에 기재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조건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종류 A1 수익증권 기준으로 누적기준가격이 1,070원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

다. 다만,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환매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

적으로 전환조건을 계산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가. 종류 A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나. 종류 C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s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다. 종류 C-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A-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라. 종류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종류 C-e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 누적기준가격은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른 결산이 있을 경우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 운용전환일 : 전환조건을 달성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0영업일을 말합니다. 

전환 전 전환 전환 후 

전환조건 달성 전까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운

용 

전환조건 달성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권

형으로 전환 (※주식의 유무상증자 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상장

되어 매매가 가능하거나 거래가 재개 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

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

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운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날에 상환. 다만, 주식의 거래정지 등 사

유 발생 시 신탁계약기간 내에 해당 종목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한다. 

 

※ 전환조건이 펀드의 상환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조건 달성 이후 부동산 관련 자산등을 매도하고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적기준가격이 1,070원 이하로 하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금리변동 및 보유 채권의 신용위험 발생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기준가

격이 1,070원 이하로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종류별 수익증권의 상환수익률은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조기상환 및 신탁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증권(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2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에 기재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준수여부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 

 

(4)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비유동성 자산을 지정하여 전체자산의 일정수준 미만으로 관리

합니다. 상장 리츠들의 거래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투자 종목의 비중 결정에 반영하여 보유 종목을 매도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시 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때,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

하여 잔존자산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분하며 가급적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

선 원칙으로 합니다. 

 

(5) 비교지수 

비교지수: 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

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신탁재산의 일부는 국내 IPO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인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상장된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

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

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   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

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

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

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

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

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

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

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 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부동산 

집중투자위험 

 

자연재해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로 인

해서 자산에 손상이 생길 경우 REITs의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투자하므로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

프라 집합투자기

구 등의 가격변동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

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

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

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

프라 집합투자기

구 등의 

유동성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

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수요예측 및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며 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경우 최종 가격과 수량은 수요 예측 당시 신청 금액과 

조건, 시장 참여자의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예측 결과 최종 배정되는 수량이 투자

신탁 규모 대비 과도하게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차입이 필요하거나 이

후 수요예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

장 이후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

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

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및 상장

폐지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는 매출액 기준 일정 조건 미달 시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도변화 위험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리

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제도 관련하여,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

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

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운용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전환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도달한 날 이후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

라 관련자산 등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시장의 급격한 하락 및 매매비용 발생 등) 등에 

따라 최종실현수익률은 목표전환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

환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

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자산과 주식 

처분 지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전환 기준가격 이상을 도달 할 경우 운용전환일까지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자산과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나 투자한 개별 리츠의 거래량 감소, 주식의 거래정지, 

거래소의 휴장,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증권

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전환일 이후에 해당 증권의 가

격변동위험이 있으며, 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

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소

형주 비중이 높아 편입종목 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저유동성종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

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

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합니

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

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

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

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

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

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

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

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방형펀드 구조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매도 가격이 결정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환매분 외 기타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

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

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

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준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21.29%이며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목표수익률 달성에 따른 채권형 투자신탁으

로의 전환 이후에는 위험등급이 6개의 위험등급 중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97.5% VaR 모형을 사용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한 후, 신용, 유

동성, 환율 등의 위험을 반영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11.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1)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

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의 계열금융회사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

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운용전환일 이전 

A.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운용전환일 이후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D+3)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

업일(D+4)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

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

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30분 이전(운용전환일 이후 17시이전)까지 가능합

니다. 다만, 15시30분 경과 후(운용전환일 이후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

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

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

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

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 

①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



 

 

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그 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

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다만, 누적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www. shinhan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시 기준

이 되는 가격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시 기준

이 되는 가격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1,000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기준가

실제
기준가
실제

기준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

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

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

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

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

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공표하는 가격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

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

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

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

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⑨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

로 환산하는 환

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

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

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

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의 계열금융회사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 

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 

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운용전환일 이전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

무관리

보수 

총보수 

(동종유

형총보

수) 

기타비

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수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0.500 0.500 0.030 0.015 1.045 2.380  0.0027  1.0477  1.4457  0.055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500 0.250 0.030 0.015 0.795 0.800  0.0027  0.7977  1.1957  0.0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0.500 0.850 0.030 0.015 1.395 1.400  0.0028  1.3978  1.7958  0.05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500 0.425 0.030 0.015 0.970 1.810  0.0028  0.9728  1.3708  0.0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

재산(C-s) 
0.500 0.010 0.030 0.015 0.555  0.0020  0.5570  0.9550  0.0553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 

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2024.05.23 - 2025.05.22]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 0.3980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 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 운용전환일 이후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

무관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총

보수) 

기타비

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

수비용(피

투자집합투

자기구보수 

포함) 

증권거

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0.100 0.150 0.030 0.010 0.290 0.310 0.0027  0.2927 0.6907 0.055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100 0.075 0.030 0.010 0.215 0.320 0.0027  0.2177 0.6157 0.0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0.100 0.450 0.030 0.010 0.590 0.390 0.0028  0.5928 0.9908 0.05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100 0.225 0.030 0.010 0.365 0.300 0.0028  0.3678 0.7658 0.0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0.100 0.010 0.030 0.010 0.150 - 0.0020  0.1520 0.5500 0.0553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 - 사유 



 

 

발생시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 

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2024.05.23 - 2025.05.22]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 0.3980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 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

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6개월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169  

    
합성총보수  2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03      

합성총보수  1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04  

    
합성총보수  1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70      

합성총보수  1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37  
    

합성총보수  79      

 

<1년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1년6개월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7   223  

   
합성총보수  248   284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2   144     

합성총보수  173   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4   176  

   
합성총보수  185   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100   120     

합성총보수  141   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8   66  
   

합성총보수  99   128     

 

 

 

 

<1년 6개월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6   276  

   
합성총보수  246   3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1   184     

합성총보수  171   2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3   247  
   



 

 

합성총보수  183   3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9   170     

합성총보수  140   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7   94  
   

합성총보수  97   177     

 

 

 

<2년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2년6개월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5   313   328  

  
합성총보수  245   393   429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1   213   225    

합성총보수  171   294   3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2   286   317  

  
합성총보수  182   367   4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9   200   219    

합성총보수  139   281   3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7   115   123  
  

합성총보수  97   196   225    

 

 

 

<2년 6개월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5   312   381  

  
합성총보수  245   391   5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2   265    

합성총보수  170   292   3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1   284   387  

  
합성총보수  181   364   5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9   269    

합성총보수  138   279   3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4   151  
  

합성총보수  97   195   274    

 

 

 



 

 

 

<3년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3년 3년6개월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5   311   418   433  

 
합성총보수  244   390   536   571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1   294   305   

합성총보수  170   291   414   4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1   283   426   457  

 
합성총보수  181   362   545   5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8   298   318   

합성총보수  138   278   418   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3   172   180  
 

합성총보수  96   194   293   322   

 

 

<3년 6개월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4   310   416   485  

 
합성총보수  244   389   534   642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1   293   345   

합성총보수  170   290   412   5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1   282   424   526  

 
합성총보수  181   361   542   6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7   297   366   

합성총보수  138   277   416   5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3   171   208  
 

합성총보수  96   193   291   369   

 

 

<4년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4년6개월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4   309   415   521   536  

합성총보수  244   388   533   678   712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1   292   374   385  

합성총보수  170   290   411   532   5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0   281   423   564   595  

합성총보수  180   360   540   720   7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6   296   396   415  



 

 

합성총보수  138   276   415   554   5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3   170   228   236  

합성총보수  96   193   290   389   417  

 

 

 

<4년 6개월 시점에 7.0% 달성 시>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4년6개월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4   309   414   520   573  

합성총보수  244   387   531   675   747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0   291   373   414  

합성총보수  170   289   410   530   5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0   281   422   562   633  

합성총보수  180   360   539   717   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6   295   394   444  

합성총보수  138   275   414   552   6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3   170   227   256  

합성총보수  96   193   290   387   436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총보수  204   308   413   517   622  

합성총보수  243   386   529   671   813  

수수료선취-온라인(A-e) 
총보수  130   210   290   370   451  

합성총보수  169   289   408   527   6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총보수  140   280   419   559   697  

합성총보수  180   359   536   713   8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총보수  98   195   293   392   490  

합성총보수  137   275   411   548   6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총보수  56   112   169   226   283  

합성총보수  96   192   288   385   48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포함. 

단, 후취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운용전환일까지의 누적수익률을 7.0%, 운용전환일 이후 1.5% 및 신탁계약기간 만기까지 운용전

환이 되지 않은 경우 6.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

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

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

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

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

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

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

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

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

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습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 

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 

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시 적

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

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 (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

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6) 기타수익에 포함되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3기 0백만원, 2기 0백만원, 1기 0백만원 발생) 

(주7)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3기 0백만원, 2기 0백만원, 1기 0백만원 발생) 

(주8)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

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

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주식, 채권 등

투자자

지급

수익

운용지시

지급

수익

수익

투자☞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펀드재산 운용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www.shi nhanfund.com) 

회사 연혁 

2022.01. 

2021.01 

 

2009.01 

신한자산운용㈜이 신한대체투자운용㈜ 흡수합병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

결 

자본금 887억원 

주요주주현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5.31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2가) (대표전화 : 02-3455-2114) 

인터넷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 2180-0400) 

인터넷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채권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

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

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

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

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

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

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

다.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

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

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

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 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 

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

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

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

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

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

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

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



 

 

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

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

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

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

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 

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 

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

의일로부터 제5영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규

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 nhanfund.com)ㆍ판매회

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

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

경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

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신한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억원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

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등: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서 허용하는 의무투자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 절차 등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